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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송치사건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착수하여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의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제주 도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 

 공소사실 요지는, 의료기관 대표원장 A, 직원 B가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 D와 공모해, 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

하는 대가로 외국인환자를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 의료기관을 직접 압수수색하여 무등록 여행업자

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불법으로 유치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적발하고, 

이 사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로부터 현금 수납한 진료비를 탈세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지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하여, 외국인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

시키고,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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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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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A(48세, 甲 의원 대표원장), B(51세, 甲 의원 경영이사)

C(42세, 중국 국적), D(42세, 중국 국적, ’24. 10. 31. 기소중지)

A, B는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C, D와 공모하여, ’23. 8. 30. ~

’24. 9. 20. C, D로부터 외국인환자 총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합계 

약 1억 180만 원에 대한 수수료 1,250만 원 상당을 지급[의료해외진출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위반]

2 수사 경과

’24. 9. 20. 자치경찰단, C 관광진흥법위반 구속 송치

(C 휴대전화에서 관련 메시지, 여권사진 등 단서 확보)

’24. 10. 2. B, C 의료해외진출법위반 인지

’24. 10. 7. 제주지검, 甲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직접수사 착수

’24. 10. 8. C 관광진흥법위반 구속 기소, D 관광진흥법위반 송치

      ※ D 관광진흥법위반 기소중지 
’24. 12. 20. A 의료해외진출법위반 인지

~ ’25. 1. 피의자들 조사 및 법리 검토, 당청 의료자문위원회 회의 등

’25. 1. 7. A, B, C 불구속 기소

3 수사 결과

  제주 도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의료해외진출법위반 최초 적발 사례

검사는 특사경(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착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16. 6. 23.) 후 최초로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개설자를 입건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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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도 내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실태 확인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중국인 무등록 관광업자들이 도내 피부과·

성형외과를 위주로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최근 10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국 79,481 99,059 127,648 99,837 118,310 162,868 31,084 28,021 43,923 112,135

일본 14,336 18,884 26,702 27,283 42,563 68,411 14,077 3,305 21,757 187,711

미국 35,491 40,986 48,788 44,440 45,213 58,358 18,004 28,889 44,095 76,925

기타 137,193 137,960 161,048 150,014 172,881 207,827 53,904 85,627 138,335 228,997

합계 266,501 296,889 364,186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248,110 605,768

(단위:� 명)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 사건 의원의 경우,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6억 6,000만 원 상당)가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금액(1억 1,500만 원 상당)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미자격 

유치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제도 형해화

이처럼 무등록 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환자들이 현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무등록 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납을 유도하고,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현금 진료비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키는 등 탈세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엄단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가 고가의 시술을 반복하여 

받는 경우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과잉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이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외국인환자는 보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기 곤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필요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 사무소 설치를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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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제주에서 무등록 유치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보다 도민

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떨어뜨리고, 피부과·성형외과로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부추기는 등 도내 의료질서를 훼손시킬 가능성도 높음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변화’(’24. 12. 18.)에 따르면 2024년 제주
지역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1위가 ‘긴 대기시간’(29.5%)으로 조사 

4 향후 계획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의료기관을 이용

하는 외국인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


